
양산시의회 공고 제2026–7호

의원발의 조례안 예고

아래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

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 5월  28일

양산시의회의장 

1. 자치법규명

연 번 안         건        명 발의자

1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규 의원 대표발의

2. 개정이유 : 붙임 참고 바람

3. 주요내용 : 붙임 참고 바람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

202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의장에게
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편번호 : 50624
※ 주소 : 양산시 중앙로 39 (의회사무국)
※ 전화 : 392-8632, 팩스 : 392-8619

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 치 법 규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     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
찬성여부

의     견 비 고
찬   성 반   대


